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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Ⅰ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 운영

의성지청은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하여 매점매석 자진신고자에 대한

특별자진신고기간(3. 10.∼3. 14.)을 운영 중임

- 위 기간 내 자진신고한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적판매 확약서

징구 후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 예정

- 신고기간 이후 적발시 ‘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정’을 양형 및 처분에 적극

반영해 엄정 처리 예정

※ 매점매석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에 의거, 징역 2년, 벌금 5천만원 이하 처벌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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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･벌금 납부 완화조치 시행

▣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(지청장 손진욱)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

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식약처와 함께 마스크 매점매석에

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(3. 10.부터 3. 14.까지)을 운영 중임

▣ 또한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운

사정을 감안하여 벌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 요건을 완화

하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벌금 납부 완화조치를 시행함

▣ 의성지청은 지청장이 단장인 ‘코로나19 대응단’을 중심으로 향후

역학조사 거부 방해, 마스크 매점매석, 방역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

범죄에 신속 엄정 대처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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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벌금 납부 완화조치 시행

현행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지역경기 침체로

인해 벌금 즉시 완납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벌금 납부 편의를 확대함

- 6개월 범위 안에서 미납액 균등 납부 및 납부기간을 연장하고, 생계곤란

벌금미납자가 납부기한 내에 분납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납액의

일부 납부조건 없이 분납 납부연기 허가 예정임

Ⅲ 코로나19 대응단 구성하여 관련 범죄 엄정 대응

의성지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’20. 2. 24. 지청장을

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단 을 구성하여 가짜뉴스대책반, 보건범죄

대책반, 상황반을 편성 운영 중임

향후 △역학조사 거부 방해, △마스크 매점매석, △마스크 등 방역물품

판매 빙자 사기 등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히 엄정 대처하여 코로나19

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음 ▨

 의성지청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

 ▶ 우편 :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301호

 ▶ 전화 : 국번 없이 1301 / 의성지청 054-830-4631(주간), 054-830-4290(야간)

 ▶ 이메일 : epro@spo.go.kr

  ※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 : 02-2640-506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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